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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

다고 한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두33050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 

 

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

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,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

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.  다만,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

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

위가 될 수 있습니다.  이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한 것인지는 근로시간 면제

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직급ㆍ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

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  

 

대상판결은 (1) 근로시간 면제자인 A가 회사로부터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연 3,000시간으로 회사의 

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많고, (2) A가 1년 동안 받은 급여 및 상여합계액이 같은 호봉의 

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을 3,739,058원 초과하며, (3) A와 같은 호봉의 근로

자들이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급의 600%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9,700,000원으

로 동일함에도 A만이 이와 달리 12,180,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은 통상 지급기준에 따른 것

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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